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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해고예
고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의 최저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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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
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다. 통상임금
은 실제 수행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근로자가 수행할 일
에 대한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 비용과 관련된 임금 항목 또한 통
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통상
임금의 개념에 부합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도구로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

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 아래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최저기준의 역할도 함
께 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와 결부되어,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과 적정임금 보장을 실현하는 도구이기도 하
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표현하므로, 향후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준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임금은
어떠한 일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대가로서의 임금 가치와 평등심사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뒤, 2024년 대법원 전
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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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

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 통상임금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사산휴가급여의 산정기준으로,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산정기
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다.

과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1) 이전, 통상임금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

산임금의 기준임금으로서 기능에 주목하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받게 될 “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임금”이라 할 것이며, 사전확정할

수 없는 임금은 통상임금 산정 시 산입되기 어려워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2) 이러한 견해에서는 어떤 임금 항목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런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정가능성을 넘어 업적, 성과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즉, 지급액(지불액)까지 고정되고

확정적일 것을 요구하였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가치를 ‘미리 산정’함으로써 각종 수당의 지급액이 적절

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최저기

준으로 고정적인 통상임금을 활용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므로,

고정성 요건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3)

그러나 ‘가산수당 등 다른 임금의 기준임금’으로서 가상적 임금인 통상임금

은 산정가능성이 문제될 뿐,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수령가능한 임금항목

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통상임금의 기능은,

실제 근무를 수행하고 받는 임금의 평균값이 소정근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 아

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지불액(수령액) 자체가 확정

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불액의 확정을 전제로 한 고정성 요건은 오히려

사용자의 임의적인 조건 부가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임금항목

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소정근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내지 못하는 문제

1)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된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
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된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2개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 판결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2) 정인섭,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 ｢노동법연구｣ 제23호, 서울대학교노동법
연구회, 2007. 9. 137-138면

3) 권혁,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 재평가”, ｢노동법논총｣ 제28집, 한국비교노동법학
회, 2013. 8. 259-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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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가져왔다.

2024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다.4) 통

상임금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단

순히 수당산정의 도구로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 아래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최저기준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가 단축되는 경우에도 임금보전의 최저 수준

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했다(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 9. 15. 일부개정]

부칙 제4조 제1항). 소정근로의 가치 개념으로서 통상임금은 향후 노동시장에

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준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통상임금은 어떤 일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대가로

서의 임금 가치와 평등심사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의의에 대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1.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산임금 산정 시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의 기능에 주목하여,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통

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5)로 임금이

분설을 폐기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
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면 될 뿐 형식적

기준(임금명칭, 임금지급주기의 장단 등)에 따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4)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재직 조건부 사건’이라 한
다.)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근무일수 조건부
사건’이라 한다.)이다. 두 판결을 모두 부를 때에는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5)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사건”이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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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면서, 고정성

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

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하였다.

2.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직 조건부 사건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개념적

징표의 의미를 밝힌 의의가 있으나, 고정성이 문제 되는 임금 유형까지 정합성

있게 규율할 수 있는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임금

은 법령 부합성, 소정근로가치 반영성, 사전적 산정가능성, 강행성, 정책 부합

성이라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정성 개념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개념의 강행성에 반하며,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

며, 사전적 산정 가능성도 약화시키고, 연장근로 등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본질은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한 임금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 있고, 정

기성과 일률성은 이러한 소정근로 대가성의 개념적 징표라고 판시하였다. 즉,

임금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

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소정근

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

성하거나 그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

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최소한도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근무일수 조건부 사건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고정성 개념은 법령 부합성, 강행성, 소

정근로 가치 반영성 등과 같은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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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될 수 없고, 통상임금이 도구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 사전적 산정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통상임금의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고,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

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하므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

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근무일

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다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은 그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

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소정근로일수 초과 근

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

정근로를 넘어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3. 소결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

상임금 개념을 정립하려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임을 밝히면서도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도

구로서의 개념에 지나치게 함몰된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법령에 없는 고정

성 개념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로 제시되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

상임금의 개념이 법령과 정책 모두에 부합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

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6)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에서 통

상임금이 기준임금으로 역할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 그 본질이며, 시행령에서 정하

고 있는 ‘정기성’과 ‘일률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임을 명확히 한 것

이다. 이는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6) 통상임금의 정의가 법률에 있지 않고, 시행령에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72,31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
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법원이 비교적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다. 이에 대해 판례법리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
렵다는 견해로 권혁, “통상임금의 개념적 모호성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사회법
연구｣ 제55호, 한국사회법학회, 2025. 4.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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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금의 결정과 통상임금

1. 시간당 임금의 결정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면서 그 가치를 반영해야 하므로, 우선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로마법 계수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해방된 이후, 법이

그리는 인간형은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 상인이며, 근로자는 노동력이라

는 상품의 거래 주체로 여겨진다.7) 근로계약은 노동력을 거래하는 계약이다.8)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액은 그 교환가치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의 공급과 수요만으로 시장의 임금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9) 노

동은 마트에서 우유를 구매하듯이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10) 노동시장에

는 공급과 수요의 변화로 임금이 조정되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다.11)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력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그것을 거래하는 근로자에게

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변경은 이주비용과 숙련비용을 부담

하게 하는 한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구인자 탐색비용과 훈련 등 초기투자를

수반하며 해고나 임금삭감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2)

임금 결정 과정에는 공정한 보상에 대한 규범도 개입한다.13) 그것은 기업

7)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손지열, 황우려 공역), ｢법에 있어서의 인간｣, 육법사, 1981. 12. 10. 22면
8) 노동력 거래는 일종의 임대차 계약 형태로 근대 민법전에 편입되었다. 강성태, “근로기준
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사법｣ 제1권 제34호, 사법발전재단, 2015. 1. 8면 각
주3) ; Alain Supiot(박제성 역) “LA PERSONNE ET LA CHOSE 인(人)과 물(物)”, ｢노
동법연구｣ 제15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12. 389면. 한편, 임약(locatio conductio)에
대한 설명은 강성태, 위의 글, 8-9면 ; 김형배/박지순,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
용-유사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2004. 9-11면 ; 박제성/강성태/
김진/신권철/조경배,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한국노동연구원, 2015. 12. 30.
96-98면 ; 최병조, “Cessante Labore Cessat et Praemium?-無勞動 無賃金? 로마법상의
고용계약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3. 76-80면 ; 이준희, “한국에서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제화 논의 현황과 쟁점”, ｢강원법
학｣ 제6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2. 191-192면

9) 앤서니 B. 앳킨스(장경덕 옮김), ｢불평등을 넘어-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글항
아리, 2019. 9. 2. 135면

10) 앤서니 B. 앳킨스, 위의 책, 134면
11) Ronald G. Ehrenberg(한홍순, 김중렬 옮김), ｢현대노동경제학 : 이론과 공공정책｣, ㈜피어
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1. 12. 1. 71-72면

12) Ronald G. Ehrenberg, 위의 책. 71-72면
13) 앤서니 B. 앳킨스, 위의 책,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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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결정되기도 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 간 교섭을 통해서, 혹은 법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임금 항목과 지급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한

다. 노동법은 노동력을 거래하는 계약인 근로계약을 규율하고, 인간의 존엄성

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정한다는 점에서, 노동력의 공정하고 인간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법14)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의 산정 기

준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의 정의

를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 정하고

있으며,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 판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소정근

로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어 거래될 때, 비로소 임금과 근로시간은 공정한 거

래의 조건이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으로서 기능한다 할 것이다.

통상임금이 온전한 소정근로의 가치를 담아내야 하며 이를 강행성 있는 법규

범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의 적정임금15) 보장에 따른 요청

이자, 헌법 제32조 제3항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 보장에 따른

요청이기도 할 것이다.

2. 노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로서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우리

는 어떠한 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할 때 그 금액도 임금이라 부르고, 실제

로 그 업무를 수행한 후에 지불받는 금품도 임금이라 부른다. 전자는 통상임금

의 개념에 가깝고, 후자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가깝다.

통상임금은 왜 실제 수행한 후에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정근

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소정근로대가성), ‘사전산정’ 가능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정기성과 일률

14) 일본에서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 적용 제도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덤핑 경쟁
방지 및 유지 개선 도모, 근로자 간, 사용자 간 공정 경쟁 확보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
으로 최석환, “초기업적 단체협약과 효력확장제도”, ｢노동법연구｣ 제55호, 서울대학교 노
동법연구회, 2023. 9, 132면

15) 적정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린, “적정임금 보장에 대한 국제기준의 시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12. 31.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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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요구되는 것일까.

통상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왜 반드시 사전적 평가여야 하는지, 임금유연

화와 성과급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적 평가로 제한하는 것은 반쪽

짜리 가치 평가이며, ‘소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보

상을 받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16) 통상임금

은 시간당 근로의 대가로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모두가 통상임

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17)

노동력과 노동은 구분해서 써야 하는 개념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노

동이다.18)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노동력이라면, 수문이 열려 흘러나오는 물

이 노동이다.19) 노동이 수행된 후 혹은 그 과정에서의 평가, 즉 사후적 평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상임금 개념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홀 서빙 알바 18시～22시, 요일 협의, 시급 1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일하게 된 직원은 사용자가 바라는 서빙 직원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만 시급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때로 접시를 깬다든가,

손님의 옷에 음식물을 떨어뜨린다든가, 주문을 잘못 받는다든가 하면 시급 1만

원을 받지 못하는가. 혹은 반대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출근하지 못해 혼자서 1

인 2역을 감당하고, 근무시간 내내 쉴 새 없이 일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

들까지 늘어나고 있다면 서빙 직원의 시급은 1만 원이 아니라 동료의 몫까지

해낸 2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의 시급은 노사 간 합의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1만 원이다.

근로자는 실제 수행하는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20)에 두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와 계약한다. 근로기준

법에서 실제 노동이 수행되지 않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것도 같

은 이치이다.21) 근로계약의 이행은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진 근로자의 시간과

16) 장우찬, “일의 대가”, ｢노동법학｣ 제6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8. 9. 9면, 19면
17) 장우찬, 위의 글, 12면
18) 류동민, ｢일하기 전엔 몰랐던 것들｣, 웅진지식하우스, 2013. 5. 15. 19면
19) 류동민,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9. 3. 4. 82면, 류동민
(2013), 위의 책, 19면

20)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은 현실적으로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시・감독, 즉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면 충분하므로 사용자는 노동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로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9. 30. 384-385면

21) 박제성, ｢하청노동론-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 퍼플, 2018. 1.
28.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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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배권을 활성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2) 대법원

또한 작업시간의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
면시간 등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근로자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3) 따라서 실제 수행하는 ‘노동’이 아닌 ‘노동력’이 소정근로개념에 부합하

고 통상임금 또한 노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로서

법령상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 개념과 다르게 임의

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24) 실제 수행한 노동의 가치 평가를 통상임금 개념

으로 삼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또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 통상임금이 불안정

해질 수 있고, 임의적 변경 가능성이 높아진다.25)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기 위해 노동력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의제한 것이 근로계

약이지만, 실제 노동의 수행은 근로자의 인격 및 신체와 분리할 수 없다.26) 노

동과정의 평가를 통해 소정근로의 시간당 단가를 구하는 것은 노동 수행에 대

한 사용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성과급제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후적 평가가 포함된 임금 또한 통상임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터의 결과물이 순전히 개인

의 활동이라기보다 분업과 협업의 산물이며 개인의 기여 정도가 얼마인지 정

확히 알기 어려우며, 생산의 본질 자체가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소의 영

향을 받기도 하며, 사용자는 대개 복합적 결과에 초점을 두는 점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27) 어떤 근로자의 시간당 일의 가치, 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후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일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22) 박제성, 앞의의 책, 51면
2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4)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
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25) 평가를 사용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근로자 집단 또는 자기 평가 등 다원적으로 실시하면
되지 않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이 사후적 평가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6) 西谷 敏, ｢人権としてのディ-セント・ワ-ク: 働きがいのある人間らしい仕事｣, 旬報社, 2011.
1. 223면. 노동법은 노동을 근로자의 인격에서 분리할 수 있는 재산처럼 취급하나, 동시에
노동을 수행하는 (정신을 포함한)신체는 근로자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역설에 대해서는
Alain Supiot(박제성 역), 앞의 글, 394-406면. 임금과 노동력이라는 성질이 매우 다른 것
의 거래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은 도량형이 다른 자들 간의 거래일 수밖에 없다.

27) 데이비드 와일(송연수 옮김), ｢균열일터｣, 황소자리 출판사, 2015. 10. 20.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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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사용자에게 노동력의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자, 근로 제

공과 임금의 등가적 교환계약으로 보는 입장을 노동력대가설28)이라 하며, 이

는 임금일체설에 속한다.29) 이에 반해 임금이분설은 근로계약은 신분계약이면

서 교환계약이기도 하여 임금을 근로자 지위나 신분에 대한 대가와 구체적 근

로에 대한 대가로 이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과거 임금이분설의 입

장에 있기도 하였으나,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사건30) 이후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

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이 새로운 임금이분설31)의 입장으로 나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32) 만약, 대상판결이 통상임금 개념을

가상적 도구 개념으로서의 임금이라 보는 데 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

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발생한 임금으로서 바로 실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보았다면 타당한 지적일 수도 있다. 임금이분설은 근로계

약 체결 시 발생한 임금채권 일부가 종업원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33) 그러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28) 이에 반해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이라고 보는 입장은 노동대가설이다.
29) 임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은 일본의 학설이 수용된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5. 23. 34-41면

30)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사건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노동력대가설로 해석하는 견해로 이달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임금・통상임금의 판단 요소”, ｢법제｣, 법제처, 2014. 4.
9면.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사건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노동대가설이라고 보는 견해로 최은
배,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임금)” 부분,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수정증보판), ㈜박영사, 2025. 4. 30. 247면. 한편,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사건에 대한 국가법
령정보센터 판례정보 판시사항에서는 “현행법상 임금의 법적 성질(노동대가설)”이라고 표
기하고 있다. 하지만, 동 사건의 판결문에는 “임금의 지급 실태를 보더라도 임금은 기본
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형
성”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등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사건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노동대가설
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검색일 : 2025. 10. 29.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6721 >
대법원의 다수 판결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일본과 한국 학계의 다수설이 노동력대
가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견해로 박진호, “현행법상 임금의 본질과 통상임금에 관한 연
구”,「노동법학｣(제6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7. 3. 121면, 122면 각주15)

31) 임금이분설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산정하는 방법과 근거를 혼동한 것이라고 본 견
해로 김형배, 앞의 책, 384-385면

32) 이준희, “통상임금 판결 변화의 함의와 임금개념 재편의 필요성”, 한국사회법학회・미래노
동법혁신연구회・미래고용노동연구회 공동주최 특별학술대회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와 입법정책적 과제｣자료집, 2025. 2. 13. 17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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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개념과 실 근로와 무관한 가상적 임금으

로서 통상임금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기업에 편입되어 신분이나 지위를 취득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노동력에 대한 온당

한 가치 평가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개념에 있어 중심이라고

본다.

3.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1) 일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일률성

먼저, 소정근로의 가치는 그 일의 가치와 속성에 대한 평가를 담아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 사회적 수준에서 합의될 필요가 있다.34) 노동력 또한 다른

상품들처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금결정은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

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며, 누군가 혹은 어떤 직무를 사회・경제적
으로 더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성취를 더 강조하고, 통상임금은

개별 근로자의노동가치를 평가한 것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생산결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조건을 임금에 부가하는 것은,

실제 그런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가35)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일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이직을 방

지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함일 수 있다.36) 그러나, 그러한

조건 부가로 소정근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가 달라서가 아니라, 이직방지・동기유발 등 경영상 다른 요인
33) 이선신, “임금의 본질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 제36호, 안암법학회, 2011. 1. 64면
34) 이는 일정 정도 직무급을 전제로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직무급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주
장하는 논리가 사뭇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신광영/이병훈,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가Ⅰ｣, 도서출판 한울, 2010. 3. 17. 28-33면

35) 생산결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보상임금의 원칙 등의 실현이 공정한 임금지급에 있어 중요하다는 견해로 방하남,
｢임금수준 및 격차의 공정성 연구 : 규범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12.
30. 4-34면

36)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보수수준을 효율성임금이라고 한다. 효율성임금이론과 높은 보수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Ronald G. Ehrenberg, 앞의 책. 430-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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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혹은 생산결과나 일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통상임금 산

입범위를 피하기 위해 부가된 조건이나 설정된 임금항목일 수도 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지급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자율의 영역이라 하더라

도37) 후견의 영역인 통상임금은 조건 부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일률성’의 의미 또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

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

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일률성의 개념을 어떤

‘고정적’ 작업・환경・자격으로 보거나38) 통상임금을 ‘통상적’ 근로에 대한 가

치 평가의 기준금액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39)

일률성을 판단할 때의 기준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소정근로가 수행될 환경, 분업과 협업 과정에서의 주어지는 직무나

근로자의 역할・지위 등의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가령, 라이더에게 비나 눈이 오면 임금 100원을 더 주는 폭염수당이나 호우수

당을 가정해보자.40) 날씨라는 우연한 상황,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므로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수행하는 일에 대한 평가로서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시

간당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특수한 상황과 공간에서의 근무에 대해

서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

37) 고정성 요건을 피하기 위해 설정된 재직자 지급조건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불원칙의 위
반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봐야할 문제라고 본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에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자율의 영역임을 밝혔을 뿐이고, 그 자율적 행위들 중 위법 무
효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는 청구취지를 넘어
선 판단일 것이기 때문으로 본다. ;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일본의 상여금
과 달리 한국의 정기상여금 지급방식과 지급조건은 재직조건 설정의 필요성보다 근로자
에게 현저한 불이익과 강제근로 위험성,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한다고 보는 견해로 임상민, “통상임금과 고정성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
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통권73호, 사법발전재단, 2025. 9. 693-694면

38)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고정성의 딜레마”,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9. 882면

39) 권혁(2013), 앞의 글, 273-274면
40) 맥도날드에서는 비나 눈이 올 때 배달을 하는 경우 100원의 추가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한겨레, “폭염수당”, 발간일: 2017. 7. 30. 검색일: 2025. 10. 5. 바로가기:<https://www.hani.
co.kr/arti/opinion/column/8048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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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누군가는 해야 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발생 가능성을 예정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업무도 소정근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일시적・간헐적 환경이나 업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범위에 예정

되어 있는 이상 일률성 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41)

통상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산정을 위한 도구이므로, 일률성의 의미는

‘하나의 비율’, ‘비례적’ 의미라고 보는 견해42)가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 개인

의 노동가치이므로 집단적 노동가치로 변환시키는 일률성 요건을 삭제해야 한

다는 견해43)도 있다. 통상임금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도구인 것은

맞으나,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이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나 총 근로만을 대상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노동의 표면적 결과물, 즉 임

금이나 이윤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개인적 행위라고 생각

하기 쉽다. 하지만 노동은 사회와 집단 속에서 수행되며, 노동과정은 집단적이

고 사회적인 행위들의 총합으로, 노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 또한 사회와 집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통상임금의 개념에 ‘일률성’이 개념 징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노동의 사회적 속성과 가치를 떠나서 노동력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2) 노동력 재생산 비용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지위에 의해 받는 생활보

장적 임금을 부정하였으나 “임금의 지급 실태를 보더라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44)를 기초로 형성된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45)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는 실제 수행되는 노동에 대한 평가

41) 진정가족수당,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부작업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등 비고정적, 가변
적 조건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로 이철수(2013), 앞의 글, 882-883면

42) 권오성, “‘일률성’이란 무엇인가”,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2021. 2. 58-59면
43) 이달휴, “근로기준법령상 임금과 통상임금”, ｢노동법논총｣ 제64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5. 8. 121면.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해서 통상임
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동가치가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되므로 굳이 일률성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44)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45) 이것은 임금의 지급실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법체계면에서도 임금의 결정에는 생계비
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적정임금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노력의무와
최저임금제 시행을 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임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 또한 물
가상승율,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024. 3. 13. ILO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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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평가이며, 여기에는 생계비 등 재생산 비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계속적 계약46)의 일종인 근로계약의 특성상, 노동력에 있어서는 오

늘의 노동력 상태가 내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비용, 근로계약 시 온

전히 제공될 거라 본 소정근로가 내일도, 그 다음날도 온전히 제공될 수 있도

록 하는 비용, 즉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근로계약은 노동력의 제공, 즉 소정근로를 거래 대상으로 의제하고 있지

만, 노동관계는 추상적 관념의 작용이 아니라 정신을 포함한 신체의 작용을 기

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47)

재생산 비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계비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될 것

이다. 이 점에서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식대, 거주 비용, 교통비 또

한 노동력 재생산 비용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률성 요건

을 해석 적용하면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진성)가족수당은 일률

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48)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 즉 노동력에 대한 가치평가이며, 여기에는 재생산비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화되고 있다는 지적,

근로의 대가성과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외형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

다.49) 그러나, 근로의 대가성은 실제 노동이 수행된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활임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 근로자와 그 가족이 괜찮은(decent) 생활수
준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임금 수준으로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되, 표준근로시
간(the normal hours)에 수행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ILO 홈페이지, “ILO reaches
agreement on the issue of living wages”, 발간일 : 2024. 3. 15. 검색일 : 2025. 10. 5. 바
로가기: <https://www.ilo.org/resource/news/ilo-reaches-agreement-issue-living-wages>

46)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은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상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지는 경우 이른바 계속적 계약
에 해당한다며, 개별 사안에서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 경위와 사정, 당사자 의
사, 계약 목적과 내용, 급부 성질, 이행 형태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
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7) Alain Supiot(박제성 역), 앞의 글, 405면
48)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9면. 단, 기본금액은 동일하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다고 보고
있다.

49) 최진수,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함의와 입법정책적 과제”에 관한 토론문”, 한국
사회법학회・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미래고용노동연구회 공동주최 특별학술대회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와 입법정책적 과제｣자료집, 2025. 2. 13. 88면

https://www.ilo.org/resource/news/ilo-reaches-agreement-issue-living-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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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개념이며, 소정근로 대가성은 노동이 수행되기 전 노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로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제 노동이 수행된

후의 사후적 결과값이나 평가값이라 할 수 있는 무사고수당이나 순수한 성과

급은 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대가성과 소정근로대가성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무노동 무임금 신화,50) 임금의 후불 지급 관행 등으로 인해 마치

노동력의 사용, 즉 노동에 대한 대가만이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노동이 수행된 후 지급되는 임금을 평균임금 개념으로, 노

동이 수행되기 전 노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재직 조건부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실제 임금과 구별하고, 사용자

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임금 구조 및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 및 내용, 임

금 총액 등을 정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임금에 관한 조건도 붙일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임금에 재직자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실제 노동이 수행된 후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다.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로 노동 수행 전에 이미 성립

한 임금인 통상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바가 없고, 해당 임금항목은 통상임

금에 해당할 수 있다.

Ⅳ. 마치며 ;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며, 통상임금은 실제 수행한 노동이 아니라 노

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행할 일에 대한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 비용과 관련된 임금 항목 또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

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임금에 대한 개념과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인 통상

임금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본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다툼이 첨예화된 것은 임금개념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가산수당 산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는 평균임금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의 여러 기능 중 가산수당의 기준임금으로서, 사전적 산정

50)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아니라 실제 일할 때마다 받는 보수
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견해로 류동민(2013), 앞의 책,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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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서의 기능이 주목되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의 기준임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역설적이게도,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장

시간 근로를 유인하는 요인이기도 했다.51) 낮은 통상임금은, 사용자에게는 인

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연장근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손쉽도록

했고, 근로자에게도 가산수당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

이 되었다. 소정근로에 대한 온당하지 않은 가치평가는 근로기준법이 지향했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과 정반대의 모습을 낳았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식에서 분자는 일률성과 정기성의 요건이 붙어

있기는 하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므로 계약이 그 틀을 정하고, 분모는 약정

유급시간이 더해지기는 하나 소정근로시간수 등 시행령이 그 틀을 정한다. 소

정근로시간 개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분모는 법이 정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항목 중에는 소정근로시간을 특별히 염두

에 두지 않고 월 정액 혹은 연 정액 또는 정률로 정해진 임금항목도 많다.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노사 간에 계약으로 정해져 있

던 월 급여를 법정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나누고, 이를 가산수당의

기준임금, 즉 노동력의 시간당 단가로서 사용하는 것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

를 법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정해주는 것이면서 시간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하다.52) 휴식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이

자 근로자가 인격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53) 근로시간 규제는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 그 자체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효과를 낼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 내에서 일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근로자는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노동력이 정당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도구로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통

51)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보상이 고용증가 억제와 추가소득 확보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가장
강력한 유인이었다는 견해로 김근주,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중장기적 개편방향”, ｢월간
노동리뷰｣2004년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24. 2. 15. 63면

52)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사법｣ 제1권제34호, 사법발전재단,
2015. 1. 9면

53) 김근주/이도국,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시간-휴식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9.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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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와 결부되어, 헌법이 요구했던 인간의 존엄

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과 적정임금 보장을 실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근로기

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 취지 또한 여기에

맞닿아 있다.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같은 일을 함에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나 국적이 다

르다는 이유로, 기업의 규모와 소속된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 각각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가.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산업별 혹은 직종별, 직무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결정되고 있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의사, 편견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개념으로서 통상임금은

이러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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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rdinary Wages
- The Question of How to Evaluate the Value of Work -

54)Yu, Sunkyong*

According to the 2024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ordinary wages

must be a concept that fully captures the value of contractually agreed work.

Wages are compensation for labor power. Ordinary wages represent not the

actual work performed but the valuation of labor power. The scope of ordinary

wage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valuation of the work but also wage lists

related to the reproduction costs of labor power.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ordinary wages as an evaluation of the value of contractually agreed

work.

Ordinary wages do not function solely as a tool for calculating various allowances.

They also serve as a minimum standard to ensure that workers do not receive

wages below the value of their labor power. Linked to the statutory limits

of contractually agreed working hours, ordinary wages are a means to realize

working conditions that guarantee human dignity and the provision of decent

wages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rdinary wages express the value

of contractually agreed work and may serve as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is upheld in the future labor market.

Ordinary wages are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y can serve as both the

value of fair and decent compensation for work and a reference for equality

assessment.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2013 and 2024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and then examines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ordinary

wages, focusing primarily on the 2024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Keywords : ordinary wages, wages, decent wage, contractually agreed work, 
Labor Standards Act

* PhD. student,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CPLA




